
특 소방대상 의 소방시  치의 면 기준( 16조 )

가 면 는 

소 시
면  

1. 스 링클러 스 링클러 를 여야 는 특 소 상 에 

분 등소 를 재안 에 합 게  경우

에는 그  효범 (해당 소 시 이 재를 감

지·소  또는 경보   있는 부분  말 다. 이  같

다)에  가 면 다.

2. 분 등소 분 등소 를 여야 는 차고·주차장에 스

링클러 를 재안 에 합 게  경우에

는 그  효범 에  가 면 다.

3. 간이스 링클러 간이스 링클러 를 여야 는 특 소 상

에 스 링클러 , 분 소  또는 미분 소

를 재안 에 합 게  경우에는 그 

 효범 에  가 면 다.

4. 상경보  또는 

단독경보  감지

상경보  또는 단독경보  감지 를 여야 

는 특 소 상 에 자동 재탐지 를 재안

에 합 게  경우에는 그  효범 에  

가 면 다.

5. 상경보 상경보 를 여야  특 소 상 에 단독경

보  감지 를 2개 이상  단독경보  감지  연동

여 는 경우에는 그  효범 에  가 

면 다.

6. 상 송 상 송 를 여야 는 특 소 상 에 자동

재탐지  또는 상경보  같   이상  

향  는 장 를 부  송 를 재안 에 

합 게  경우에는 그  효범 에  

가 면 다.

7. 난 난 를 여야 는 특 소 상 에 그 

·구조 또는  상황에 라 난상 지장이 없다

고 인 는 경우에는 재안 에  는 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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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가 면 다.

8. 연결살 가. 연결살 를 여야 는 특 소 상 에 송

구를 부  스 링클러 , 간이스 링클러 , 

분 소  또는 미분 소 를 재안

에 합 게  경우에는 그  효범 에  

가 면 다.

나. 가스 계 법 에 라 는 분 장  등에 

소 가 사용   있는 연결송 구가 거나 

분 장  등에 6시간 이상 공   있는 원(水

源)이 보  경우에는 가 면 다.

9. 연 가. 연 를 여야 는 특 소 상 (별  

5 5 가목6)  외 다)에 다  어느 나에 

해당 는 를  경우에는 가 면 다.

  1) 공 조 를 재안  연 에 

합 게 고 공 조 가 재 시 연

능  자동 는 구조  어 있는 

경우

  2) 직  외부 공  통 는 출구  면  합계

가 해당 연구역[ 연경계( 연  일부인 천

장  포함 다)에 여 구획  건축  내  공

간  말 다] 닥면  100분  1 이상이고, 

출구부  각 부분 지  평거리가 30m 이내이

며, 공 입구가 재안 에 합 게(외부 

공 를 직  자연 입  경우에 입구  크 는 

출구  크  이상이어야 다) 어 있는 

경우

나. 별  5 5 가목6)에 라 연 를 여

야 는 특 소 상   노 (露臺)  연결  특

별 난계단 또는 노 가  상용 승강  승

강장에는 가 면 다.

10. 상조명등 상조명등  여야 는 특 소 상 에 난구

도등 또는 통 도등  재안 에 합 게 



 경우에는 그 도등  효범 에  가 면

다.

11. 경보 경보 를 여야 는 특 소 상  또는 그 

부분에 아크경보 ( 내  단 이나  손상 

등  인 여 생 는 아크를 감지 고 경보 는 장

를 말 다) 또는   법 에 른 지락차단장 를 

 경우에는 그  효범 에  가 면

다.

12. 통신보조 통신보조 를 여야 는 특 소 상 에 

이동통신 구내 계   또는 이동 계

(「 법」 58조 2에 른 합 평가를  품

만 해당 다) 등  재안  통신보조

에 합 게  경우에는 가 면 다.

13. 상 도소 용  가. 상 도소 용 를 여야 는 특 소

상  각 부분 부  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

 소   소 이 재안 에 합 게 

어 있는 경우에는 가 면 다.

나. 소 본부장 또는 소 장이 상 도소 용  

가 곤란 다고 인 는 경우  재안

에 합  소 조 또는 조가 어 있거나 

이를 는 경우에는 그  효범 에  

가 면 다.

14. 연소 지 연소 지 를 여야 는 특 소 상 에 스

링클러 , 분 소  또는 미분 소 를 

재안 에 합 게  경우에는 그  효

범 에  가 면 다.

15. 연결송 연결송 를 여야 는 소 상 에 외에 

연결송 구  내에 구가 부  내소 , 

스 링클러 , 간이스 링클러  또는 연결살

를 재안 에 합 게  경우에는 그  

효범 에  가 면 다.

16. 자동 재탐지 자동 재탐지  능(감지· 신·경보 능  말

다)과 능  가진 스 링클러  또는 분 등소

를 재안 에 합 게  경우에는 그 

 효범 에  가 면 다.



17. 외소 외소 를 여야 는 보  또는 국보  지

 목조 재에 상 도소 용 를 외소

 재안 에  는 압 · 량· 외

소 함  스  에 합 게  경우에는 

가 면 다.

18. 내소 내소  여야 는 장소에 스릴 식  미

분 소 를 재안 에 합 게  경우에

는 그  효범 에  가 면 다.

19. 자동소 장 자동소 장 (주거용 주 자동소 장 는 외 다)를 

여야 는 특 소 상 에 분 등소 를 

재안 에 합 게  경우에는 그  

효범 에  가 면 다.


